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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전문가의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법률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청문회를 실시함.

□ 청문회 참고인(진술인)

성 명 직  위 주 요 경 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사면심사위원(現)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전공)

◦ 사면심사위원(現)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윤재만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한국비교공법학회장

◦ 한국공법학회 전임 부회장

이승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 한국형사법학회 연구윤리이사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2 -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0:00

10:00 ~ 10:10

10:10 ~ 10:40

10:40 ~ 11:10

11:10 ~ 12:00

12:00

개   회

위원장 인사 및 진술인 소개

참고인(진술인) 발표

토   론

질의 ․답변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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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진 술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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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행사의 실태분석과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고  문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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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면의 연혁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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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역대 정부에서의 사면의 실태, 유형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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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 복권 9,467명

  - 생계형 서민 범죄 관련사범으로 한정

  - 국방부 대상자 11명

△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1,505,376명 

△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 8,764명

△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 2,530명

△ 모범 수형자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성적우수자 가해제 1,633명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2010. 4.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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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998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

발표 시점 1995.12.4* 1998.3.13 2002.7.9 2005.8.12 2008.6.3 2009.8.11

실행 시점 1995.12.10 1998.3.14 2002.7.10 2005.8.15 2008.6.4 2009.8.15

시행 간격 - 30개월 51개월 36개월 33개월 14개월

사면 규모
595만여 

명

532만여 

명
481만여 명 421만여 명 283만여 명 150만 여명

년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행

불이행

교차로운행

방법위반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1995 17,200 13,572 12,874 135,659 12,909 7,820
1996 22,488 18,061 13,859 168,133 14,097 8,383
1997 19,377 16,790 12,458 158,959 13,909 6,465
1998 16,605 17,536 13,439 154,927 14,122 5,790
1999 17,725 22,145 17,229 175,772 17,813 6,112
2000 18,931 23,811 18,267 184,821 19,865 5,864
2001 16,147 20,599 16,248 166,104 18,102 5,634
2002 14,449 21,204 13,885 144,078 16,772 5,357
2003 16,959 24,650 15,431 142,323 17,610 5,509
2004 14,909 22,870 15,362 126,766 16,532 5,160
2005 14,616 23,270 21,021 121,532 17,784 5,364
2006 14,507 25,167 21,533 118,329 17,444 5,527
2007 14,262 25,624 21,698 115,976 16,268 5,501
2008 13,653 26,436 21,984 118,791 15,617 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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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사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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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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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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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헌법 제 조 법제처 헌법주석서 쪽

오영근 사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교정연구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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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유권자의 권리찾기 국민소환제 책세상

이금옥 현행 사면법의 변천과 개정을 위한 논의 공법학연구 제 권 제

호 쪽

이금옥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 헌법학연구 제 권 제

호 쪽

이덕연 사면법개정안 재의요구이유의 검토 법률신문 년 월 일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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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조지형 보은인사와 민주적 통제 강원택 외 인 헌법과 미래 학자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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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한인섭 한국 헌법규범과 현실 사면 반세기 권력정치와 법치주의의 긴장

법과 사회 제 합본호 법과 사회 이론연구회 편 쪽

홍성방 헌법학 하 박영사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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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 술 요 지





- 53 -

 사면제도의 개혁을 위한 소고

                                               이  승  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계기 -지난 1월의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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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사면제도의 법제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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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948년 9월 27일) 총 41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일반사면

2차(1961년 6월 5일)
야간통행금지시간 위반죄, 도로취제규칙 위반죄, 경범죄처벌법

상의 일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일반사면

3차(1962년 5월 15일) 형법상 과실범을 범한 자에 대한 일반사면

4차(1963년 8월 14일) 집행유예, 선고유예, 구류가 확정된 자에 대한 일반사면

5차(1963년 12월 14

일)

중대한 범죄를 제외한 범죄 및 징계 또는 징벌 사유에 해당하

는 비위를 범한 자에 대한 일반사면

6차(1981년 1월 31일)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를 범한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

7차(1995년 12월 2일) 도로교통법 등 35개 법률위반의 죄를 범한 자와과 징계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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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및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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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금까지 발의된 개정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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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덧붙여서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특별사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사면심사위원회를 신
설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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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내용 

제한

형벌집행

제한
신분제한 시기제한

국회

견제 

국민

공고

사면심사

위원회 

오 제

세71)
  √   √

이언주   √

이종걸   √

강은희   √

박영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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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

서기호   √   √   √

심재철   √   √

문병호   √   √   √   √

김광진   √

Ⅳ. 개혁방안

71) 범죄내용에 따른 제한과 형벌집행에 따른 제한이 사면금지 요건에 중복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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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가석방제도는 형사사법이 베푸는 헤아림의 대표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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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예를 들어, 우리 형법 제1조 3항은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1조 2항이 재판 미확정자에게 허
용하는 ‘경한 신법 우선의 원칙’을 재판 확정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 제1조 3항은 
그 요건을 범죄구성요건이 폐지된 경우에만 국한하고 있어서,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변경된 경

우’에는 제1조 3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 때 사면은 이러한 실정법 시스템
의 미흡함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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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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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현황

 참고자료 2. 사면법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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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개정안
법사위

회부일
주     요     내     용

1
오제세의원안

2012.7.13.
○「특경가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였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사
면 제한

2
이언주의원안

2013.1.29.

○「형법」, 「특가법」, 「공직선거법」,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비
롯 반인륜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 
제한

3
이종걸의원안

2013.1.29.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

무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 제한

4
강은희의원안

2013.1.30.

○「형법」, 「특가법」, 「공직선거법」,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비
롯 반인륜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 
제한

5
박영선의원안

2013.1.31.
○징역형의 3분의 2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 특별사

면 제한, 특별사면시 국회 통보,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공개시기 변경 등

6
황주홍의원안

2013.2.12.
○대통령 본인의 임기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 제한

7
서기호의원안

2013.2.13.
○징역형의 3분의 2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대

통령의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사면심사위
원회 구성 및 회의록 공개시기 변경 등

8
심재철의원안

2013.2.20.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헌정

질서파괴범죄, 반인륜범죄, 뇌물범죄 등을 저지
른자 등에 대하여 특별사면 제한

9
문병호의원안

2013.2.21.
○특정범죄자 및 재벌총수 등의 특별사면을 제한

하고, 특별사면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며, 군
사면심사위원회 신설 등

10
김광진의원안

2013.4.5.
○현직 대통령의 측근 등의 경우 사면심사위원회

의 심사 7일 전에 그 명단, 죄명, 형기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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